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:

1. 제안이유

○ 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적용 범위를 현행 주거지역에서 준공업지역까

지 확대하는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개정안이 지난 6월 국회

본회의를 통과함

○ 이에 준공업지역에서의 공동주택 용적률을 250퍼센트로 제한하고

있는 현행 조례 제55조제1항제1호 본문에도 불구하고, 국민임대주

택, 행복주택, 장기전세주택,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, 장기일반민간

임대주택이 포함된 공동주택을 건립하는 경우에는 400퍼센트까지

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함

2. 주요내용



가. 국민임대주택, 행복주택, 장기전세주택,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, 장

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 포함된 공동주택을 건립하는 경우 400퍼센트

까지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함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54조, 「국토의 계획 및

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78조, 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

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85조, 「공공주택

특별법 시행령」 제2조

다. 기타 : 없음








